
유해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원안보다 규제기준 대폭 완화 … 법사위에 대한 월권 비난 이어져

국회는 5월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원

안에 비해 규제기준이 대폭 완화된 수정

안으로, 단일사업장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

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사위의 수정안 의결은 환경노동위원

회 원안의 규제내용이 다소 과중하다는 여야 법사위원 사이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나 일부 여야 환경노동위원

이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등 진통이 빚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법체계나 자구 수정 등을 심사

하는 권한이 있는데 통과된 법안은 개정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한 상황에서 법사위가 손을 대고 자구

체계를 벗어나는 월권을 했다”며 “재계의 입법로비에 무릎 꿇은 여당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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